
피죤 이윤재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119억여원 횡령·배임 혐의로 … 부회장은 입건유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2월31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

에 부당지원하는 등 총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윤재

(78)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윤재 회장은 납품기업 물품단가ㆍ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ㆍ가족의 개인

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

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윤재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

하는 화학기업 8곳과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2009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기업 J사와 이면계약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 5억원

을 돌려받았으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회삿돈을 임

의로 쓰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윤재는 2010년 5월에도 J사와 정비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다 공사비를 부풀리기로 하고 현금 2억원씩 4억

원을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윤재 회장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ㆍ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여원

을 지급했다. 이어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조사했던 장녀 이주연(48) 부회장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딸은 횡령ㆍ배임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했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횡령액도 전

부 부친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기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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